
콜센터 노동자의 이중고 고용불안 · 저임금  

콜센터 도입 당시 정보를 확인·처리·기록·제공하는 일은 중요하고도 숙련도 

높은 노동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노동자의 위상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시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에 콜센터 업무가 포함되면서 격하됐다. 2000년대 

대다수 기업은 콜센터 업무를 아예 외주화했고, 그 결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 

및 저임금 체계가 고착된 상황이다. 콜센터 노동자 월평균 임금(217만 원)은 

전 산업(267만 원) 대비 81.2%에 불과하며, 이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

자는 24%에 달한다. 콜센터 노동자 수는 통계청을 통해 8만2,000명 정도로 

집계됐지만, 실제로는 4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원청-하청-재하청 

등의 복잡한 구조 탓에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데이터로 읽는 콜센터 노동

출처 : 통계청(2020년 하반기) 

고용 형태 월평균 임금

콜센터 노동자 월평균 임금

상용직

임시직

전체 

일용직

239만 원

151만 원

113만 원

21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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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노동자의 가장 큰 고통 위협받는 건강권

콜센터 노동은 철저한 실적 위주의 경쟁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노동자들

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하루 8시간 이상 100~200건의 ‘콜’을 처리해야 

한다. 비좁은 책상에서 같은 자세로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일하기 때문에 노

동자 대다수가 두통, 만성피로, 수면장애, 청력손실, 위장장애, 어깨·목·허

리 등의 근골격질환을 갖고 있다. 실적 압박과 고객의 욕설과 폭언은 공황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강도 높은 노동에도 적정 휴게시

간은 보장되지 않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노동조합 ‘우분

투센터’가 콜센터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휴가 거부’, ‘점심시간 제한’,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부당대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갈 길 먼 감정노동자 보호법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콜센터 노동

자 3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119와 우분투센터가 진행한 설문에 따르

면 응답자의 67.1%가 ‘고객 갑질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답했으며, ‘고객 

괴롭힘으로부터 회사의 보호가 없다는 응답’도 60.9%에 달했다. 감정노

동자 보호법이 현장에 안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평가지표가 있다. 대부

분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고객에게 얼마나 호응했는지, 말의 어미는 어

땠는지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를 평가한다. 고객이 직접적 욕설 대신 교묘

한 방법으로 노동자를 괴롭혀 전화를 끊게 하더라도 평가지표에 따라 되

레 회사의 지적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콜센터 노동자가 받은 부당대우

휴게시간 미부여 

54.9%

연차휴가 거부 

44%

점심시간 제한 

40.6%

화장실 사용 제한 

36%

출처 : 직장갑질119·우분투센터(2021년, 복수 응답)고객 갑질 유형

언성을 높이거나  

화가 난 말투 

74.5%

빨리 처리해  

달라는 독촉

76.3%

책임자를  

바꿔 달라는 요구

69.8%

출처 : 직장갑질119·

우분투센터	

(2021년, 복수 응답)

반말이나  

무시하는 말투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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